
■ 국회인사규칙 [별표 4] <개정 2017. 11. 17.>

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

임용하고자 하
는 결원수

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다음에 포함
되는 자

1명 결원 1명당 10배수

2명 결원 1명당 8배수

3명 ～ 5명 결원 1명당 6배수

6명 ～ 10명 결원 5명을 초과하는 1명당 3배수+30명

11명 이상 결원 10명을 초과하는 1명당 2배수+45명


